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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할 때, 불편할 때 국번없이 120으로! 

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

성동구보건소

수신자 문기주님 귀하

(경유)

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
행 정 처 분  명 령 서

신 고 번 호 7965 업 소 명 참숯불바베큐

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대 표 자 문기주

소  재 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9길 19,(성수동1가 671-293번지)

위반
분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

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

처분내용 영업정지 2개월

처분기간 2014.11.24. ~ 2015.1.22.까지

지시사항 처분사항 이행

1. 귀하의 영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 

   처분내용(지시사항)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만약 처분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폐쇄 등 가중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

재결청 및 행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, 1년이 

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